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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천시 고시 제2016-64호 공유수면 용·사용허가 면제 상 고시------------------2

○ 사천시 공고 제2016-286호 하천 정지의 실효 공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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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사천시 고시 제2016 – 64호

 「공유수  리  매립에 한 률 시행규 」제6조에 른 “공유수  점 ·사 허가

  제 상”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6. 3. 17.

사  천  시  장

「공유수  점 ·사 허가 제 상」고시

제1조( 적) 이 고시는「공유수  리  매립에 한 률」제8조  같은  시행

규  제6조에 라 공유수  점 ·사 의 허가 제에 하여 허가 제 상 시

의 형태·규  등 필 한 사항을 규정함을 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 위) 이 고시는 사천시 할 공유수 에 「공유수  리  매립에 

한 률」제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 에 적 한다.

제3조(공유수  점 ·사 허가의 제) 활어 매· 매점 업(활어 차량 포함)  

또는「식 위생  시행령」제21조제8호나 에 른 일 음식점 업을 하는 자가 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 을 이 하여 공유수 으로  물을 끌어 들이거나 물

을 내보내는 행위에 하여 공유수  점 ·사  허가를 제하  이는 해안경  보

호, 해양 염 지, 의 항확보  공유수 의 효율적인 리· 을 위하여 

지장이 없는 위 내여야 한다.

1. 공유수 으로 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  로의 지름이 100㎜이하 2

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 집수시 을 하여 공유수 으로  물

을 끌어들이는 경  로의 지름이 250㎜이하, 내보내는 경 에는 로의 지름이 

200㎜이하

2. 5인 이상 공동으로 취수  집수시 을 하여 공유수 으로  물을 끌어들이

는 경  로의 지름이 400㎜이하, 내보내는 경 에는 로의 지름이 200㎜이하

<2016. 03. 17.>

 이 고시는 고시한 날  시행한다.

고 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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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공고 제2016-286호

하천 정지의 실효 공고

하천법 제11조에 따라 하천 정지를 실효하 음을 공고하며,세부 계

사항은 사천시 건설과(055-831-3270)에 갖추어 놓았으니 계인은 열람하

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3월 17일

사 천 시 장

하천

명칭

하천

등

하 천 구 간 하천 정지

실효면

(㎡)

사유

기 종 거리
(km)

가화 국가 축동면반용리782-1 축동면반용리782-1 0.049 51
법령 개정에

따른효력상실

가화 국가 축동면가산리342 축동면가산리342 0.358 93 〃

가화 국가 축동면가산리496-7 축동면가산리496-7 0.37 2,046 〃

가화 국가 축동면가산리505 축동면가산리505 0.126 856 〃

백천 지방 용 면 문리382-2 용 면덕곡리58-2 7.61 21,545 〃

공 고 


